
사 업 방 법 서 
(단체상해공제)

1. 공제의 종류 :  상해/상해

2. 공제 종목의 명칭 : 단체상해공제

3. 공제의 목적

가. 피공제자의 신체

나.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
다.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

4.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

   가. 공제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또는 1년초과 3년 이하의 

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   나. 공제료 납입주기 : 일시납, 2회납, 4회납, 월납, 자유납

5. 공제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  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6. 단체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

  가. 가입대상 : 5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

  나. 공제계약자 :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. 다만, 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

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

  다. 피공제자의 추가 또는 변경 : 단체구성원의 입사,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

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

변경할 수 있다.

  라. 공제료의 수수 :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공제자의 성별, 연령별, 상해급수별로 계산한 



공제료를 적용하며, 성별 및 피공제자구분(임직원본인,배우자,자녀)에 의해 분류된 

피공제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나이를 적용할 수 있다.

  가. 공제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

    - 단체취급계약 할인에 관한 사항 :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

바에 따라 피공제자별 할인율을 적용한다.

7. 기타

  가.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을 공제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판매할 수 없다.

  나. 조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

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
  다. 공제료의 반환 : 관계법규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
